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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9. 2.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 

대책본부 홈페이지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’22.9.1.(목)>

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‘22.9.3.~)

 - 기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

 - 기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견 시 항공사 자체적으로 좌석조정하고 검역소에 사전통보 및 선

하기 조치

 -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

시 현지에서 격리·치료하는 것을 권고함

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안내

 - Q-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(별도 제출서류 없음)

 ※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://cov19ent.kdca.go.kr 에서 확인 가능

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‘22.6.8.~)

 -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

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□ 유증상자

□ 무증상자

 ※ 장기체류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

출처 : 질병관리청 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
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

유증상자 ⇨
입국장 또는

검역소 격리시설

⇨ 양성 ⇨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

⇨ 음성 ⇨
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(입국 후 1일차

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
구 분
입국 후 1일차
PCR 검사

격리 추가 검사

내국인/
장기체류외국인

⇨ 보건소 ⇨ 확진자만
격리

⇨ 6~7일차 
RAT 권고

단기체류외국인 ⇨
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

또는 의료기관
(비용 자부담)

⇨ 확진자만
격리

⇨ 6~7일차 
RAT 권고


